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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consideration for occupant`s security has been raised as very important 

design element from the fire by building`s large sized, higher storied, and its 

compounded. But the domestic laws regulated the predicative laws according to the 

technical standard which has no difference from the past domestic evacuation 

regulation. Therefore, regulation of escape code and developing technology for Korean 

conditions are needed to reduce victims during disaster by protecting occupant and 

guiding people to safe places.

   1. 연구배경  목

   최근 건축물은 고층화․ 형화․지하심층화 등 규모의 건축물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구 지하철화재(2003), 이천 냉동창고(2008) 등과 같은 규모화재에서 볼 수 있듯

이 종래의 사양규정을 만족하지만 인명의 안 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

나고 있다. 이에 하여 국외에서는 화재 시 인간의 피난안 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성

능 인 피난안 설계가 일어나고 있고, 이를 통한 피난용량을 검토하여 좀더 합리 인 피

난안 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한 규모 건축물을 상으로 소방법에서 2009년에 성

능 주설계가 입법화되나 이에 한 구체 인 방법론이 부족한 실이다. 이러한 피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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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산정  국외의 경우는 재실자의 인수산정을 통해 용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국내의 경우 각 건축물별 재실자의 인수의 규정이 정확하지 않으며 건축설계에서 

바라보는 소요규모 산정을 한 재실자 도와 소방법에서의 수용인원의 산정은 다른 목

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능 인 피난안 설계를 한 피난용량산정을 하여 국외의 

피난용량 산정의 방법론  재실자의 인수를 활용한 방법을 조사하여 국내의 재실자인수 

추정의 모호함을 극복하고 피난용량의 산정의 기 자료로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겠다.

   2. 국내외 피난용량의 산정방안의 고찰

   건축물의 화재 시 피난시간에 여하는 재실자의 유출계수는 피난로의 폭과 면 한 

계를 가지게 된다. 즉, 피난로의 폭에 따라 피난시 재실자의 유출계수가 크게 되어 피난시

간이 빨라지게 되는 것이다. 표 1은 국내외 피난로의 피난용량을 산정하는 방안에 하여 

비교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각층에 수용하는 재실자인수에 따라 1인당 0.8m 계단폭이 요

구된다. 동일한 계단이라 하더라도 극장 등 집회시설의 객석부에 설치되는 계단상 통로는 

객석 정원  계단의 구배 등에 따라 1인당 요구 폭이 감된다. 한 수평피난로는 피난

하는 인수 인당 0.5cm이상의 피난 폭이 요구된다.

   한 일본에서는 상업시설은 바닥면 에 따라 계단 폭이 규정되어 있다. 한 상층의 

최 바닥면  100m2당 60cm의 계단 폭은 매장부분의 재실자 도를 0.5인/㎡로 가정하여 

1인당 1.2cm의 계단 폭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한 집회시설에서는 동경도 건축안 조례

의 를 들면 객석부의 정원에 따라 1인당 0.8cm의 계단 폭이 요구된다. 그러나 상기 이

외의 부분의 용도에서는 계단  복도의 최소 폭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구분 미국 일본 한국

계단

층의 수용인원 에 따라 계단의 합

계는 다음폭 이상으로 한다.

a) 0.008×

집회(극장형 객석배치의 1인당 통로폭

(m))

1) ≦2000명 0.762 AB

2) ≦5000명 0.508 AB

3) ≦10000명 0.330 AB

4) ≦15000명 0.244 AB

5) ≦20000명 0.193 AB

6) 25000명 < 0.152 AB

다만,“일반의 경우”,A=1

축상 R > 17.78cm의 경우

  
 

“난간이 있는 경우”B=1,

“난간이 없는 경우”B=1.25

최소폭

1) ≦ 50명 0.91m

2) 50명 <  1012m

a) 집회(동경)

객석부의 정원 에 따라 다음 식의 

계산에 의한 폭 이상으로 한다.

0.008×

b) 상업

상층의 최대바닥면적 
에 

따라 다음식의 계산에 의한 폭으로 한

다.

×




최소폭

a) 집회, 교육, 상업 1.4m

b) 상층의 바닥면적

≧200m2  1.2m

c) 기타  0.75m

a)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1) 계단의 유효너비  0.9m이상

표 1. 국외 피난로의 피난용량 산정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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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 일본 한국

복도

수용인원 에 따라 계단경로는 다

음 폭 이상으로 한다.

a) 0.005×

집회(극장형 객석배치의 1인당 통로폭

(m))

1) ≦ 2000명  0.559 C

2) ≦ 5000명  0.381 C

3) ≦ 10000명 0.254 C

4) ≦ 15000명 0.178 C

5) ≦ 20000명 0.112 C

6) 25000명 < 0.112c

“일반의 경우”C=1

구배 > 1/10의 경사로 C=1.10

최소폭

a) 교육  1.8m

b) 의료  2.4m

c) 숙박, 공동주택  1.12m

d) 상업  0.91m

e) 사무소  1.12m

a) 집회(동경)

객석부의 정원 에 따라 다음 폭 

이상으로 한다.

1) ≦ 500명  1.2m

2)500명 < ×













최소폭

a) 교육 : 중복도  2.3m

b) 의료, 공동주택, 거실의 바닥면적 

> 200m2의 층

중복도  1.6m

편복도  1.2m

b) 일반 계단 및 복도의 설치기준

1) 초등학교용의 계단  1.5m

2) 중․고등학교의 계단  1.5m

3)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

설이니 경우  1.2m

4) 바로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

계가 200m2 이상ㅇ이거나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m2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 1.2m

5) 기타의 계단 0.5m

문

최소폭

0.81m

a) 의료  1.12m

a) 집회

계단과 동일

b) 상업

당해층의 바닥면적 (m2)에 따라 계

단실의 문은 다음식의 폭 이상으로 한

다.

×




최소폭  0.75m

a) 관람석 출구기준

관람석 집회장 별로 2개소 이상설치

각 출구의 유효너비 1.5m이상

층 별 출구 유효너비

합계(m) ≧

×층의관람석바닥면적

b) 판매 및 영업시설

유효너비 합계(m) ≧

×층의관람석바닥면적

표 1. 국외 피난로의 피난용량 산정방안 (2)

   국내의 경우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규정에서 0.9m이상의 폭을 만족하여야 한다

고 말하고 있으며, 각 건축물 용도 별로 일정한 유효 폭을 규정하여 폭의 수치 이상의 

비를 규정하고 있다.. 한 문 비에 하여 집회시설  매시설 등에 하여 각 층의 

바닥면 을 일정한 수치로 산정하고 있다. 국외는 피난로의 용량의 값 산정시 재실자의 

수의 증가에 따라 용량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재실자인수의 고려는 되지 않고 있

다. 한 건축물의 용도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아 국외보다 불충분한 피난용량의 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국외피난용량 산정의 재실자 도 산정  용방법

   3.1 미국

   미국 NFPA101의 Life Safety Code(이하LSC라 칭함)에서 제안하는 피난용량의 산정은 

각 건축물에 존재할 것으로 상되는 재실자의 인수로서 피난용량을 산정하게 된다. 특히 

피난로에 수용할 수 있는 재실자의 수는 비상구의 피난용량에서만 결정되지 않고, 피난로

의 각 구성요소가 수용할 수 있는 재실자의 수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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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말하는 재실자의 인수 산정은 각 건축물에 재실자가 유하고 있는 면 으로 산출하여 

재실자 도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LSC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실자 도는 건축물의 화재

시 피난행동을 측하고, 피난용량의 산정 시 활용도는 재실자 도로 정의하고 있다. 

사용용도 ㎡/인 사용용도 ㎡/인

집회용도 상업용도

고밀도지역 0.65 피난층 판매지역 2.8

저밀도지역 1.4 2층 이상 판매지역 3.7

벤치형 좌석 1인/좌석길이 45.7cm 지하층 판매지역 2.8

고정좌석 고정 좌석수
보호용도 3.3

취사장 9.3

서가지역 9.3 의료용도

열람식 4.6 입원치료구역 22.3

수영장 4.6 수면구역 11.1

수영장 데크 2.8 교정, 감호용도 11.1

헬스장 4.6 주거용도

운동실 1.4 호텔, 기숙사 18.6

무대 1.4 아파트 18.6

접근출입구, 좁은통로,

화랑
9.3 대형숙식주거 18.6

카지노 등 1 공업용도

스케이트장 4.6 일반 및 고위험공업지역 9.3

교육용도 특수공업지역 수용인원 이상

교실 1.9 업무용도 9.3

매점. 도사관, 작업실 4.6 창고용도(사업용도외) 수용인원 이상

표 2. 미국의 재실자 도 계수 

   표 2는 미국 LSC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실자 도의 계수이다. 여기서 나타내는 계수는 

도계수로서 수용인원계수는 각각 지정된 단 면 에 최소한 1명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다. 수치들은 총면 으로 표시된 것들과 순면 으로 표시된 것들로 나 어져 있다. 총면  

수치는 건물 체에 용되며 순면 의 수치는 복도, 벽 유먼  는 기타 유면 을 

포함하지 않는 교실공간과 같은 실제 유면 에 용된다. 

   3.2 일본

   일본의 재실자 도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건축법과 소방법에서의 각각 정의하는 재실자

도가 차이가 있다. 를 들어 백화   매시설에 해서는 매장의 도가 소방법규

의 수용인원은 0.25인/㎡, 건축법의 경우 0.5인/㎡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즉, 재실자의 

도가 건축법의 경우에는 피난용량을 산정하기 한 도이며, 소방법에서는 소방설비를 

설치하기 한 최소치의 수용인원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규정과 유사하나 국내는 

건축법에서의 재실자 도의 규정이 재 규정되어 있지 않다. 

   표 3은 일본 소방법에서 방화 상물의 구분 별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에 한 규정이다. 

일본 소방법 시행규칙 제 1조의 3  제 1조의 2 제 4항의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수용인원

의 산정방법은 해당 방화 상물의 부분을 각각 1의 방화 상물로 간주하여 규정을 용

했을 경우에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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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대상물의 구분 산정방법

 영 별표 제1(1)항에 게시한 방화대상물

다음에 게시한 수를 합산해 산정

 1. 종업원의 수

 2. 객석부분에다음의 가부터 다까지에 의해서 산정한 수의 합계 수

  가. 고정식 좌석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부분에 설치된 좌석의 수에 대응한 수. 이 경우에 있어, 긴 좌석에 있어서는, 

당해 좌석의 정면폭을 0.4m로 나누어 얻은 수(1미만의 수는 반올림한다)로 한다.

  나. 입석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부분의 바닥면적을 0.2㎡로 나누어 얻은 수

  다. 기타의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부분의 바닥면적을 0.5㎡로 나누어 얻은 수

영 별표  

제1(2)항 및(3)항

에 게시한 방화대

상물

유기장

다음에 게시한 수를 합산해 산정한다

 1. 종업원의 수

 2. 유기위한 기계기구를 사용해 유기를 행할 수 있는 자의 수

 3. 관람, 음식 또는 휴게의 용도로 쓰는 고정식 좌석이 설치된 경우는, 당해  좌석에 대응한 수. 이 경우에 있어, 긴의자에 있어서

는, 당해 좌석의 정면폭을 0.5m로 나누어 얻은 수(1미만의 수는 반올림한다)로 한다.

기 타

다음에 게시한 수를 합산해 산정 한다

 1. 종업원의 수

 2. 객석부분에 다음의 가부터 나까지에 의해서 산정한 수의 합계수

  가. 고정식 좌석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부분에 설치된 좌석의 수에 대응한 수. 이경우에 있어, 긴 좌석에 있어서는, 당

해 좌석의 정면폭을0.5m로 나누어 얻은수(1미만의 수는 반올림한다)로 한다.

  나. 기타의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부분의 바닥면적을 3㎡로나누어 얻은 수

영 별표 제1(4)항에 게시한 방화대상물

다음에 게시한 수를 합산해 산정한다.

 1. 종업원의 수

 2. 주로 종업원 이외의 자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음의 가부터 나에 의해서 산정한 수의 합계수

  가. 음식 또는 휴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부분의 바닥면적을 3㎡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기타의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부분의 바닥면적을 4㎡로 나누어 얻은 수

영 별표  

제1(5)항에 게시한 

방화  대상물

가에 게시한 것

다음에 게시한 수를 합산해 산정한다.

 1. 종업원의 수

 2. 숙박실에 다음에 가 및 나에 의해서 산정한 수의 합계 수

  가. 양식의 숙박실에 대하여는, 당해 숙박실의 베드 수에 대응한 수

  나. 일식의 숙박실에 대하여는, 당해 숙박실의 바닥 면적을 6㎡(간이숙박소 및 주로 단체객을 숙박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3

㎡)로 나누어 얻은 수

 3. 집회, 음식 또는 휴게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의 가 및 나에 의해서 산정한 수의 합계 수

  가. 고정식 좌석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부분에 설치된 좌석의 수에 대응한 수. 이 경우에 있어, 긴 좌석  에 있어서는, 

당해 좌석의 정면폭을 0.5m로 나누어 얻은 수(1미만의 수는 반올림한다)로 한다.

  나. 기타의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부분의 바닥 면적을 3㎡로 나누어 얻은 수

나에 게시한 것 거주자의 수에 의해 산정한다.

영 별표  

제1(6)항에 게시한 

방화  대상물

가에 게시한 것

다음에 게시한 수를 합산해 산정한다.

 1. 의사, 치과의사, 조산부, 약제사, 간호사 기타의 종업원의 수

 2. 병실내의 병상 수

 3. 대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나에 게시한 것  종업원 수와,노인, 유아, 신체장애자, 정신박약자 기타의 요 보호자 수를 합산해 산정한다.

다에 게시한 것 교직원 수와, 유아, 아동 또는 생도의 수를 합산해 산정한다.

영 별표 제1(7)항에 게시한 방화대상물 교직원 수와, 유아, 아동, 생도 또는 학생의 수를 합산해 산정한다.

영 별표 제1(8)항에 게시한 방화대상물 종업원의 수와, 열람실, 전시실, 전람실, 회의실 또는 휴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산해 산정 한다

영 별표 제1(9)항에 게시한 방화대상물 종업원의 수와, 욕장, 탈의장, 맛사지실 및   휴게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산해 산정 한다

영 별표 제1(11)항에 게시한 방화대상물
사도, 승려, 목사 기타 종사자의 수와, 예배, 집회 또는 휴게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산해 

산정한다.

영 별표 제1(10)항 및 (12)항부터 (14)항까

지 게시한 방화대상물
 종업원의 수에 의해 산정한다.

영 별표 제1(15)항에 게시한 방화대상물  종업원의 수와, 주로 종업원 이외의 자가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산해 산정한다.

영 별표 제1(17)항에 게시한 방화대상물  바닥면적을 5㎡로 나누어 얻은 수에 의해 산정한다.

영 제 1조의 2 제3항 제2호로 내세우는 방

화 대상물에 의해서 건축 기준법( 1950년 

법률 제201호) 제7조의 6 제1항 제 1호 및 

제18조 제2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사용

（이하 이 항 및 제3조제1항에 대해「가사

용 」이라고 한다.） 의 승인을 받은 것

다음으로 내세우는 수를 합산 해 산정한다. 

1. 가사용의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가사용의 승인을 받은 부분의 용도를 이 표의 상란으로 내거는 방화 대상물의 구분

으로 간주하고, 동표하란에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한 수

2.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수

영 제1조의 2 제3항 제2호로 내세우는 방화 

대상물（전항으로 내세우는 것을 제외한

다.） 및 동항 제３호로 내세우는 방화 대

상물

종업원의 수에 의해 산정한다.

표 3. 일본의 방화 상물 구분 별 수용인원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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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실의 출구통과에 필요한 시간을 하여 피난경로의 용량은 2001년도 성능  피

난안 검증법에 제시된 피난안 검증 순서에 의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이 산정은 성능

인 피난안 을 함에 있다. 거실의 출구의 통과에 필요로 하는 시간은 출구를 통과하는 

모든 재실자가 미리 출구의 앞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로부터, 원이 출구를 통과하기까지 

필요로 하는 시간 즉, 체류가 해소되는 시간으로서 이하의 식 1에 의해 구한다.

 ∑
∑

식 1 

 재실자가 당해 거실 등의 출구를 통과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 (분)

 재 자 도 (인/㎡)

 당해거실 등의 각 부분의 표면  (㎡)

 유효유동계수 (인/분ㆍm)

 유효출구 폭 (m)

    식 1의 분자는 출구를 통과하는 모든 재실자의 인수이며, 당해 거실 등의 부분 마

다 재실자의 인수를 산정하여 합계한다. 분모는 거실의 출구를 단 시간당 통과 가능한 

인수이며, 거실의 출구마다 유효 출구 폭과 유효 유동계수를 산정하여 그의 값을 합계하

여 구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재실자의 인수, 유효유동계수, 유효 출구 폭의 산정방법

에 하여 말한다.

   를 들어 그림 1의 집회실에 한 출구의 통과시간 를 구하면, 각 실의 조건은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덧붙여 말하면 집회실의 각 출구의 ,는 각각 설명하

는 계산방법으로 하여 얻을 수 있던 값을 그림 간에 나타내었다. 재실자의 인수는, 거실

의 표면 =200m
2 과 집회실용도의 재실자 도 = 1.5 인/m2로 구할 수 있으므로, 출구의 

통과시간은 그림 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림 1. 거실 출구를 통화하는데 필요한 

시간

그림 2. 집회실 각 실의 조건  출구의 

통과시간 ( )

   4. 국내외 재실자 도 정의와 산정방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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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국내의 재실자 도 산정방법

   국내의 재실자인수(수용인원) 산정방법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 리에 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제 15조 관련)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침대의 수(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

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ㆍ문화집회시설 및 운동시설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

(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부분의 의자수로 하고, 긴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당해용도를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

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ㆍ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계산결과 1 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표 4.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 리에 한 법률에 의한 수용인원 산정방법

   4.2 국내외 재실자인수 산정방안의 비교

구분 미국 한국 일본

규정

NFPA

Life Safety Code

미국방화협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
소방법 시행규칙

특징
방화협회에서 제시한 안전수준

(자율적인 적용)
법으로 의무 규정 법으로 의무 규정

재실자인수의 정의

Occupants load

미국은 재실자밀도와 수용인원

의 정의차이가 없으며 각 용도

별 1인당 차지하는 면적으로 

수용인원을 말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소방법 상의 수용

인원이란 것은 소방설비를 설

치하기 위한 최소치를 의미

일반적으로 소방법 상의 수용

인원이란 것은 소방설비를 설

치하기 위한 최소치를 의미

재실자인수의 

산정방법

밀도계수로 각각 지정된 단위

면적에 최소한 1명이 있는 것

으로 가정함.

수치들은 총면적으로 푯된 것

들과 순면적으로 표시된 것들

로 나누어져 있음.

각 시설별 면적을 각각의 일정

한 수치로 나누어 지정하는 값

으로 수용인원을 산정.

각 시설별 종업원의 수와 각 

시설별 면적을 각각의 일정한 

수치로 나누어 지정하는 값으

로 수용인원을 산정.

단, 성능적 피난안전설계인 피

난안전검증법에서는 수용인원

이 아닌 재실자밀도의 값을 이

용.

표 9. 국내외 재실자인수의 정의  산정방법에 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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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한 미국, 일본의 재실자인수의 정의  산정방법을 국내와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미국은 피난용량을 산정하기 한 재실자 도의 계수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는 성능  피난안 검증법과 소방법과 나뉘어 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소방법은 일

본과 유사한 산정방법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소방설비를 설치하기 한 최소치의 의미

를 두고 있기 때문에 피난용량을 산정하기 한 재실자인수의 산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2009년 소방법의 성능 주설계에 필요한 피난용량을 산정하기 해서는 재실자인수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한 이를 국외와 같이 도로 규정하여 각 건축물 용도

별 체계를 확립해야 될 것으로 단된다.

5. 결론

   미국과 일본의 피난용량 산정방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미국과 일본은 피난용량 산정 시 재실자인수  도의 계수를 제시하여 이를 활용한 

용량을 산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09년 소방법의 성능 주설계가 입법화 되

지만 피난용량을 산정하기 한 소방법 별표 3의 수용인원 산정방안은 소방설비를 설

치하기 한 것으로 부  하다고 단된다.

2) 일본의 경우 성능  피난안 검증법을 통하여 피난용량을 재실자 도의 계수를 제시하

여 이를 활용한 방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소방법에서만 성능설계

가 시행되며 건축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 상호의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단된다.

3) 향후 국내의 건축법과 소방법의 연계성을 이루고, 규모 건축물의 성능  피난안 설

계를 하여 피난용량 산정 시 필요한 요소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재실자인

수  도의 제안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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